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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관련근거 : 도로법 제75조(도로에 관한 금지행위)

❍ 내    용 : 계화면 인도 및 도로에 방치된 농기구 및 농자재 등으로 인한

불편사항 및 안전사고 문제로 각종 민원이 접수, 이와 관련하여

인도 및 도로에 있는 불법적치물을 이동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

❍ 현장사진

창북리 477-13번지 일원 창북리 865-1번지 일원

창북리 477-13번지 일원 궁안리 193번지 일원

별첨  인도 및 도로 불법적치물 이동 안내 유재성(☎580-3604)


